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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6.4.13.(월) 18:00 배포 2026.4.13.(월) 14:00

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의무위촉 비율 20%로 상향 … 
｢청년기본법 시행령｣ 개정안 4월 14일 시행

- 중앙행정기관‧광역지자체 소속 위원회 청년 의무위촉 비율을 10% → 20%로 확대
- 청년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강화

【관련 국정과제】 89.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

□ 국무조정실(실장: 윤창렬)은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의 

위촉직 위원 중 청년위원의 비율을 10%에서 20%로 상향하는 내용의 

｢청년기본법 시행령｣ 개정안이 4월 14일(화)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. 

해당 개정안은 지난 4월 6일(월)에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심의‧의결되었다.

□ 이번 청년위원 비율 상향은 청년이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

되지 않도록 전체 인구 중 청년인구 비율인 20%까지 이들의 참여를 

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른 조치이다.

 ㅇ 동 사안은 ｢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(’26~’30)｣(’25.12.26)에 반영되었고, 

｢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｣(’26.2.6)를 통해 세부방침을 수립하였으며, 

4월 14일(화)부터 본격 시행된다.

   ※ 현재 청년위원 의무위촉 대상 위원회는 중앙부처 227개 및 광역지자체 2,496개

□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“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이 정책결정 과정에 

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, 청년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청년의 요구를 

담은 보다 현실성이 높은 청년정책의 수립과 개선에 기여할 것”이라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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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“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와 지자체의 청년위원 위촉현황을 수시로 점검·

독려하고, 청년인재DB풀 확대을 통해 청년인재의 위원 위촉을 지원해 

나가는 등 청년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

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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